
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심  사  보  고  서

심사경과

❍

❍

❍

제안설명의 요지 

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❍

❍

❍

1) 지방공무원법 제 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77 ( 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 ①

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,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, 

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. 
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②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 「

직업재활법 제 조의 에 따른 19 2」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( ) 

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21 1 2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
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 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2③ 

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

제 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 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2 , , 3④ 조례로 정한다.



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

토론요지 없음

심사결과 원안의결

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
